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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주택연금 개선방안

1  현황

□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,

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*하는 제도 (‘07년 도입)

    *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(대출)하고, 주금공이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 
(주택연금 지급액이 담보주택 가치보다 커지는 등 금융기관 손실 리스크를 주금공이 부담)

ㅇ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정기적인

소득을 확보하고,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 가능

□ 그간 가입가능 연령 확대, 주택가격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

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*하여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**

    * 연령: ‘0765세(부부모두) → ’0960세(부부모두) → ‘1660세(부부中1인) → ‘2055세(부부中1인)

주택가격요건: ’076억원(시가) → ’089억원(시가) → ‘209억원(공시가격) → ‘2312억원(공시가격)

   ** 가입률(’24년말 누적가입자 기준): (한국) 1.8%, (미국) 3.8%, (홍콩) 1.0% (일본) 0.1% 등

ㅇ 다만, 우리나라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*되어 있고,

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**인 바,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

    *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.6%가 부동산에 편중(’24년말 기준)

   ** 전체 인구 중 고령자(65세 이상) 비중: ‘2419.2%, ’2520%이상, ‘3630%이상, ’5040%이상 (국가데이터처)

□ 주택연금의 양적·질적 도약을 통해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

노후보장 체계*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제도개편 추진

    * (고령층 노후보장 체계) 국민연금·퇴직연금·개인연금 + 주택연금

ㅇ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, 보증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금

수령액 인상으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

ㅇ 고령층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 편의성을

제고하는 등 주택연금 운영 내실화



- 2 -

2 ‘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(’26.2월 旣 발표)

§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
§ 보증료 체계 개편을 통한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
§ 제도 운영시 고령층 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

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(3월)

ㅇ 주금공의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

모형 주요변수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*

    * 평균 가입자(72세, 주택가격 4억원) 기준 기존월 129.7만원 → 개선월 133.8만원(3.13% 증가) 수령

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(6월)

ㅇ ➊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, ➋1주택자이면서 ➌시가 1.8억원

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확대*

    * 우대형 평균 가입자(77세, 주택가격 1.3억원) 기준 월 11.1만원(일반54.3만원→우대65.4만원)

 초기보증료 개편을 통한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(3월)

ㅇ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(주택가격의 1.5→ 1.0%)하고 환급 가능 

기간을 확대(3→ 5년)하여 가입자의 재정적･심리적 부담 완화

 질병치료 등 실거주 곤란시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허용 (6월)

ㅇ 1주택자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*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

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

    * 질병치료 등을 위해 병원·요양시설 입원(입소), 자녀봉양 등을 위해 타 주택 거주, 

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등 실거주하지 않음의 불가피성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

 가입자 사망 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수령 (6월)

ㅇ 고령(만55세이상)의 자녀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부모의 주택연금 

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환자금 마련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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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기대효과

□ 최근 연간 신규가입 건수*는 약 1.5만건이나, ’30년까지 연간 

신규가입 2만건으로 확대하여 주택연금 가입률을 3%**까지 제고

    * 신규가입건수: (‘22)14,580 (’23)14,885 (‘24)14,670 (’25)13,925

   ** ‘25년말 기준 가입률은 약 2% (가입대상 가구 약 773만[추정] 중 누적 약 15만건 가입)

ㅇ 「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시행(3.1)」 이후 9영업일간 신청 

건수는 1,343건으로 전년 동기간(814건) 대비 약 65% 증가

□ 계리모형 재설계 효과 등으로 평균 가입자(72세, 주택가격 4억원)의

가입기간 중 연금 수령액이 약 849만원* 증가

    * 월 4.1만원 증가 × 12개월 × 기대여명(17.4년) = 약 849만원

4 추가검토 과제

□ (지방 가입자 우대) 주택연금 지방 가입자 우대를 통해 주택

연금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 지속 발굴

ㅇ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 지원*을 지방 가입자에 

대해서는 추가 확대 (예시)

   * (6月 예정) ➊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, ➋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➌시가 1.8억원 미만 주택에 

거주하는 경우에는 월 11.1만원(일반54.3만원→우대65.4만원) 추가지급(77세, 주택가격 1.3억원 기준)

□ (기타 제도) 주택연금과 연계된 기타 제도개선 노력 추진

ㅇ 주택연금은 “대출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·재산심사시 소득에 

포함되거나 재산에서 잔액이 공제되지 않는 측면 존재

➡ 旣 발의된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*, ｢국민건강보험법｣** 개정안 등

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

   * 기존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에 포함 → 개선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에서 제외
** 기존주택가격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미공제 → 개선주택연금 수령액을 주택가격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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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주택연금 제도개요

1. 주택연금 개요

□ (정의)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
지급받는 대출로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

ㅇ 가입자는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,
대출기관(은행)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* 수령

    * 가입시점 주택가격, 가입부부 기대여명, 미래 예상 이자율에 따라 월지급액 산출

□ (설계구조) 전체 가입자가 낸 보증료 수입으로 일부 가입자에게
발생한 손실*을 충당하는 구조 ⇒ “대수의 법칙”

    * 가입자가 수령한 주택연금의 총합이 주택가격보다 큰 경우, 공사 손실 발생

□ (상품유형) 일반형 주택연금, 상환용 주택연금(기존 주담대 등 

상환조건부 주택연금가입),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* 등

    * 주택가격 시가 2.5억원 미만,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액을 우대하는 상품

□ (가입방식) 근저당권 설정(기본) 외 신탁방식*(‘21.6월 출시) 도입

    * 근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등 상속권이 
있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,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시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

2. 주요 통계

□ (가입건수) ’26.1월 현재 가입가구는 누적 151,010 가구

단위: 건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 ’25 ’26.1월 누계

신규가입 10,982 10,172 10,805 14,580 14,885 14,670  13,925 939 151,010

근저당 10,982 10,172 8,247 7,739 8,489 9,305   7,856 543 123,385

신탁 - - 2,558 6,841 6,396 5,365   6,069 396 27,625

해지 2,287 3,826 5,135 3,430 3,420 3,949  4,521 406 35,946

순증 8,695 6,346 5,670 11,150 11,465 10,721 9,404 533 115,064

□ (연금 지급액) ‘26.1월 현재 총 지급잔액 14조 2,656억원

단위: 억원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 ’25 ’26.1월 누계
연금지급액 10,973 12,105 14,547 19,242 23,856 26,406 28,129 2,360 176,967 

연금상환액* 1,852 3,028 4,219 3,193 4,250 5,290 6,816 598 34,311 

연금지급잔액 43,407 52,484 62,811 78,860 98,466 119,582 140,894 142,656 -

 * 주택연금 해지 등에 따라 상환받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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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개인연금 개선방안

1  개요

□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(’88년~) 등의 노후소득 보장 

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’94년에 도입

ㅇ ‘05년 퇴직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의 3층 

연금체계가 구축됨(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을 구성)

<우리나라의 공·사연금 체계>

구분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공무원 등 보장주체

사적
연금

3층 개인연금 개인
      

  
  

  

2층 퇴직연금(DB, DC) 개인형 퇴직연금
(IRP) 특수직역연금

(공무원, 군인, 사학)

기업
(개인)

공적
연금

1층 국민연금
국가                

0층 기초연금

□ 의무가입 성격이 높은 국민연금,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노후

소득 보장, 절세효과 등을 위한 자발적 납입금 성격

ㅇ 적립금은 지속 증가중(국민연금, 퇴직연금 대비 증가속도는 완만*)

    * ‘25년 적립금 증가율(%) : (국민연금) 20.2, (퇴직연금) 16.1, (개인연금) 8.6

ㅇ ’25년말 적립규모는 420.4조원으로, 3층 연금체계 중 17.7%

< 각 연금제도의 비중(‘25말 기준) >

구 분 국민연금 퇴직연금
(잠정)

개인연금(잠정)
총계

연금저축* 기타

적립금(조원) 1458.0 501.4 420.4 2,379.8198.2 222.3

비중(%) 61.3 21.1 17.7 100.08.3 9.3

   *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(은행, 증권, 보험사 취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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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개인연금 제도개요

◇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과세 적용

여부에 따라 ➊연금저축(세제적격)과 ➋기타(세제비적격)로 구분

□ (연금저축세제적격)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※을 충족하는 상품

으로, 납입 및 수령 시 세제혜택 부여

※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(法§20의3, 令§40의2)

 ➊ 소득세법 상 연금계좌(연금저축보험·펀드·신탁계좌)에 적립된 금액일 것

 ➋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*으로 인출할 것
  * (i) 55세 이후 인출 개시, (ii)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, (iii) 10년 이상 분할 인출

ㅇ (종류)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신탁(가입중단, ‘18.)

     * (보험) 원리금 보장, 보험사 운용, (펀드) 원리금 비보장, 가입자 직접투자

ㅇ (납입) 年 600만원 한도 납입액 세액공제*

     * 세액공제율 13.2% or 16.5%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 등) ☞ 절세액 79.2∼99.0만원
    ※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: 연간 900만원

ㅇ (수령) 기타소득세율(16.5%)이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세* 부과

     * 연금소득세율 : [55∼70세] 5.5%  [70∼80세] 4.4%  [80세 이상] 3.3%

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
주요판매사 보험사·은행 증권사·은행 가입중단
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
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실적배당

예금자보호 O X O

□ (기타세제비적격)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

이자소득세 면제 요건*을 충족하는 연금상품

     * (장기저축보험) 납입기간 5년 & 유지기간 10년 이상 & 월 150만원 이하

(즉시연금) 유지기간 10년 이상 & 총납입액 1억원 이하

ㅇ (납입)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

ㅇ (수령) 운용수익에 이자소득세 비과세(연금보험 外 15.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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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주요 운용현황   *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 기준

□ (적립금) ‘25년말 개인연금 적립금(420.4조원) 중 연금저축은 

198.2조원으로 증가세 지속

 ㅇ 연금저축펀드 비중이 빠르게 증가 중, 연금저축보험 등은 감소세

     * (펀드) 원리금 비보장, 가입자 직접투자 / (보험) 원리금 보장, 보험사 운용

< 연금저축상품 적립금 및 증가율 >

(조원)
‘22년말 ‘23년말 ‘24년말 ‘25년말(잠정)

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증감률

세제적격 160.1 △0.1% 168.0 4.9% 178.9 6.5% 198.2 10.8%

보험  113.9 1.7% 115.4 1.3% 115.5 0.1% 114.1 △1.2%

펀드 23.0 △6.0% 29.5 28.2% 40.7 37.8% 61.3 50.7%

신탁* 15.9 △6.3% 15.4 △3.0% 14.7 △4.9% 13.7 △6.4%

기타** 7.3 6.6% 7.7 5.2% 8.0 5.4% 9.0 11.9%

세제비적격 195.5 △6.2% 201.1 2.9% 208.3 3.6% 222.3 6.7%

계 355.6 △3.5% 369.1 3.8% 387.2 4.9% 420.4 8.6%

* 신규가입 중단(‘18년～) **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

□ (수익률) ’25년 수익률은 5.8%로 전년(3.7%) 대비 2.1%p 상승

     * 전체 연금저축 수익률 : (‘22) △2.3% (’23) 4.6% (‘24) 3.7% (’25) 5.8%(잠정)

ㅇ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연금저축펀드의 수익 개선 등에 기인

     *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: (‘22) △24.4% (’23) 12.6% (‘24) 7.8% (’25) 29.3%(잠정)

□ (가입자) ’25년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840.3만명으로 전년말

(764.2만명) 대비 76.1만명 증가(+10.0%)

□ (수령액) ’25년 중 연금수령액은 5.7조원으로 전년(5.6조원) 대비

0.1조원 증가

ㅇ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신탁(762만원), 펀드(379만원), 보험

(225만원) 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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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사적연금 활성화 대응방향

□ 관계기관* 등과 함께 가입자 선택권 확대·수익률 제고 등을 

위한 사적(개인·퇴직)연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·추진 중

     * 재경부, 고용부, 금감원 등

➊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(‘26년 시행)

- 사적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수령시 연금

소득세율 인하(前4% → 改3%)

     *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+ 운용수익 대상

(前) (~70세)5%, (70~80세)4%, (80세~)3%, (종신계약시)Min[수령나이별 세율, 4%] → (改) (종신계약시)3%

➋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입자 선택권 확대·수익률 제고

- ’25.3월부터 출시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실적을 토대로

규제샌드박스 지정 확대*, 정식 제도화 필요성 등 검토

     * 퇴직연금은 일임 운용이 금지되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IRP에 한해 허용중
(17개사 규제 특례부여 → 9개사 서비스 개시, 8개사 서비스 개시 준비 중)

-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*(‘24.10월)의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

     * 동일한 제도 내(DB→DB, DC→DC, IRP→IRP)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전 가능

-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개선(‘26.3월)으로 정보제공 강화

     * 예)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ETF 상품정보(연평균 수익률, 순자산총액 등) 제공 기능 신설

➌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원

- 신규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*의 관리감독 체계 등** 세부 개선

방안 마련 지원

     * ‘금융기관 개방형’, ‘연합형’ 신규 도입(노사정 공동선언문(‘26.2.6일))

    ** 예) 자산운용규제, 기금운용 성과평가·공시 체계

- 기타 퇴직연금 등의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 및 세부방안 검토


